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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및 미용 제품 생산 시 사용 금지 및 제한 물질을 결정하는 기타 협정을 개정하는 협정.
[bookmark: _GoBack]여백에 국가 인장 표시: 멕시코합중국 – 보건부.

보건부 장관 마리아 데 라스 메르세데스 마르타 후안 로페즈는 연방행정기본법 제39조; 일반보건법 제4조, 섹션 III, 제194조, 섹션 I, 제212조 및 제269조; 제품 및 서비스 위생통제규정 제1조, 섹션 XX, 제22조, 제187조 및 제189조; 보건부 내부규정 제6조 및 제7조 섹션 XVIII에 근거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고려사항
멕시코합중국 정치헌법 제4조의 4항은 모든 사람이 건강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헌법 제73조의 제16절 조항에 따라 일반보건법에서 보건 서비스 접근성의 기반과 방식을 정의하고 일반보건과 관련하여 연방 및 연방 기관의 협력을 명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화장품 등 인체용 제품의 적합한 상태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 생산 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중에는 독성 효과가 있거나 다른 건강 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물질이 일부 있으므로, 2010년 5월 21일에 향수 및 미용 제품 생산 시 사용 금지 및 제한 물질을 결정하는 협정이 연방 관보에 공표되었다. 
2011년 6월 7일자 연방 관보에 공표된 일반보건법 중 화장품과 관련된 여러 조문을 개정 및 추가하는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향수 및 미용 제품은 화장품으로 식별되었으며,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이 금지 및 제한된 물질의 목록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향수 및 미용 제품 생산 시 사용 금지 및 제한 물질을 결정하는 기타 협정을 개정하는 협정.
제1조 – 2010년 5월 21일 연방 관보에 공표된 향수 및 미용 제품 생산 시 사용 금지 및 제한 물질을 결정하는 협정의 명칭을 화장품 생산 시 사용 금지 및 제한 물질을 결정하는 협정으로 개정한다. 
제2조 – 2010년 5월 21일 연방 관보에 공표된 향수 및 미용 제품 생산 시 사용 금지 및 제한 물질을 결정하는 협정의 첫번째 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첫 번째. …
I. 착색제(Colorant), 합성이나 유사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다른 재료 또는 혼합물에 색상을 부여하는 재료로서, 추출이나 분리를 통해 동물, 식물 또는 광물질에서 얻은 다음 식품과 화장품 또는 그 일부분에 사용하도록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시험을 거쳐 승인되었으며, 직접 또는 다른 물질과의 반응을 통해 재료에 특징적인 색상을 부여할 수 있는 재료. 
II. 방부제(Preservative), 제품에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
III. 에스테르(Esters): 메틸, 에틸, 프로필, 아이소프로필, 부틸, 아이소부틸 및 페닐 에스테르.
IV. 래커(Lacquer), 불용성 화합물에 일부 인공 착색제를 현탁 또는 침전시켜 제조한 제품.
V. 산화제(Oxidizer), 산화 과정을 통해 제품의 일부 성분에서 일정한 특성을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 탈색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 
VI. 안료(Pigment), 친수성 및 친유성 매체에 용해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분산을 통해 매체에 색상을 부여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허용된 기질에서 천연 또는 합성 색상을 고정화하여 조제하거나 광물질에서 얻은 다음, 식품, 화장품, 위생용품 또는 그 일부분에 사용하도록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시험을 거쳤으며, 직접 또는 다른 물질과의 반응을 통해 물질에 특징적인 색상을 부여할 수 있는 물질.
VII. 염류(Salts),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에탄올아민 양이온 및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아세테이트 및 설페이트 음이온의 염류.
VIII. 자외선차단 물질(Sun protection substance), 특정 자외선의 잠재적으로 유해한 효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자외선을 여과하는 물질. 
제3조 – 2010년 5월 21일 연방 관보에 공표된 향수 및 미용 제품 생산 시 사용 금지 및 제한 물질을 결정하는 협정의 두 번째 조문에 다음과 같이 11의 2, 13의 2-1, 13의 2-2, 20의 2, 31의 2, 37의 2-1, 37의 2-2, 37의 2-3, 45의 2, 51의 2, 66의 2, 70의 2, 77의 2-1, 77의 2-2, 88의 2-1, 88의 2-2, 88의 2-3, 88의 2-4, 88의 2-5, 88의 2-6, 88의 2-7, 88의 2-8, 88의 2-9, 88의 2-10, 88의 2-11, 94의 2 및 125의 2항을 추가한다. 
두 번째. …
	1.~11.
	...

	11의 2.
	3,4-다이아미노벤조익애씨드 및 그 염류

	12.~13.
	...

	13의 2-1.
	2-아미노페놀 및 그 염류(o-아미노페놀)

	13의 2-2.
	2-아미노메틸-p-아미노페놀 및 그 염류

	14.~20.
	...

	20의 2.
	등색 또는 산성등색 24

	21.~31.
	...

	31의 2.
	2-메톡시메틸-p-아미노페놀하이드로클로라이드, 염모제에 사용할 경우

	32.~37.
	...

	37의 2-1.
	4,5-다이아미노-1-메틸피라졸다이하이드로클로라이드

	37의 2-2.
	2,6-비스(2-하이드록시에톡시)-3,5-피리딘다이아민다이하이드로클로라이드

	37의 2-3.
	2,4-다이아미노-5-메틸페네톨

	38.~45.
	...

	45의 2.
	m-페닐렌다이아민 및 그 염류

	46.~51.
	...

	51의 2.
	4-하이드록시인돌

	52.~66.
	...

	66의 2.
	1,7-나프탈렌디올 및 그 염류

	67.~70.
	...

	70의 2.
	N-(2-나이트로-4-아미노페닐)-알릴아민(HC 적색 16호) 및 그 염류

	71.~77.
	...

	77의 2-1.
	적색 용매 1

	77의 2-2.
	산성적색 73

	78.~88.
	...

	88의 2-1.
	N,N-다이메틸-2,6-피리딘다이아민 및 그 HCl 염, 염모제에 사용할 경우

	88의 2-2.
	6-메톡시-2,3-피리딘다이아민 및 그 HCl 염, 염모제에 사용할 경우

	88의 2-3.
	2,3-나프탈렌디올, 염모제에 사용할 경우

	88의 2-4.
	2,4-다이아미노다이페닐아민, 염모제에 사용할 경우

	88의 2-5.
	4,5-다이아미노1-((4-클로로페닐)메틸)-1H-피라졸설페이트, 염모제에 사용할 경우

	88의 2-6.
	4-클로로-2-아미노페놀, 염모제에 사용할 경우

	88의 2-7.
	4-메톡시톨루엔-2,5-다이아민 및 그 HCl 염, 염모제에 사용할 경우

	88의 2-8.
	5-아미노-4-플루오로-2-메틸페놀설페이트, 염모제에 사용할 경우

	88의 2-9.
	N,N-다이에틸-m-아미노페놀, 염모제에 사용할 경우

	88의 2-10.
	N-사이클로펜틸-m-아미노페놀, 염모제에 사용할 경우

	88의 2-11.
	N-(2-메톡시메틸)-p-페닐렌다이아민 및 그 HCl 염, 염모제에 사용할 경우

	...


	89.~94.
	....

	94의 2.
	사비나 오일(Juniperus sabina L.)

	95.~125.
	...

	125의 2.
	사프롤, 아이소사프롤, 다이하이드로사프롤

	126.
	...





제4조 – 2010년 5월 21일 연방 관보에 공표된 향수 및 미용 제품 생산 시 사용 금지 및 제한 물질을 결정하는 협정의 세 번째 조문에서 다음과 같이 9항과 76항을 개정하고, 16의 2, 17의 2-1 및 17의 2-2항을 추가한다. 
세 번째…
	
	일반명
	화학명 및 동의어
	최대 허용 농도
(%)
	사용 조건

	1.~8.
	...
	...
	...
	...

	9.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나트륨, 칼슘, 칼륨 및 마그네슘 염류
	o-hydroxybenzoic acid
2-hydroxybenzoic acid
Zinc disalicylate
MEA salicylate
o-Carboxyphenol
Salicylic acid calcium salt
Salicylic acid monoethanolamine salt
2-hydroxybenzoic acid calcium salt
2-Hydroxybenzoic acid monoethanolamine salt
Monoethanolamine 2-


Hydroxybenzoate
Monoethanolamine
2-Hydroxybenzoate
Salicylic acid magnesium salt  
Acid Magnesium salt 
2-Hydroxybenzoic
Magnesium
2-hydroxybenzoate
Salicylic acid potassium salt
Salicylic acid monosodium salt
acid potassium salt
2-hydroxybenzoic acid
Potassium 2-hydroxybenzoate 
Acid monosodium salt
2-Hydroxybenzoic acid
Sodium o-hydroxybenzoate
Calcium salicylate
Calcium salicylate
Ethanolamine salicylate
Magnesium salicylate
Monoethanolamine salicylate
potassium salicylate
Sodium salicylate
Magnesium salicylate
Potassium salicylate
Zinc salicylate
	














3,00


2,00
(애씨드로 표현)
	3세 미만 유아용 조제품에 사용 불가(샴푸 제외).













두발용 린스오프 제품.


모든 제품 유형.

	10.~16.
	...
	...
	...
	...

	16의 2
	p-메틸하이드로신나믹알데하이드
	Cresylpropionaldehyde
p-methyldihydrocinnamaldehyde
p-methyldihydrocinnamaldehyde
	0,2
	향수에 사용.

	17의 2-1.
	알릴헵틴카보네이트
	
	0,002
	이 물질은 2-알키노익애씨드의 다른 에스테르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예, 메틸헵틸카보네이트).

	17의 2-2.
	아밀사이클로펜타논
	2-pentylcyclopent-2-en-1-one
	0,1
	

	18.~75.
	...
	...
	...
	...

	76.

	무기 설파이트 및 바이설파이트
	Ammonium sulfite
Ammonium bisulfite

Sodium sulfite
Sodium bisulfite

Potassium sulfite 및 기타 양이온(정의에 따름)
	0,67 
유리 SO2로 표현
6,7 
유리 SO2로 표현
0,45
0,40 유리 SO2로 표현
	산화 염모제에 사용.
스트레이트너 제품에 사용.
얼굴용 셀프태닝 제품에 사용.

기타 셀프태닝 제품


	77.~86
	...
	...
	...
	...





제5조 – 2010년 5월 21일 연방 관보에 공표된 향수 및 미용 제품 생산 시 사용 금지 및 제한 물질을 결정하는 협정의 여섯 번째 조문에서 다음과 같이 3, 49, 52, 54, 61, 85, 89, 94, 130, 155, 156, 157, 166, 169, 171, 172, 173, 209, 212, 213, 216, 219, 220, 221, 223, 240, 244, 247, 252, 253, 255, 259, 262, 263, 264, 267, 269, 270, 272, 273, 276, 277, 280, 283, 285, 286, 287, 288, 291, 292, 296, 297, 298, 300, 301, 302, 303, 308, 311, 314, 315, 322 및 325항을 개정하고, 252의 2항을 추가하며, 12, 63, 70, 167, 207, 208, 224, 225, 226, 238, 245, 250, 251, 261, 295, 306, 307 및 326항을 폐지한다. 
여섯 번째…
	
	C.I. 번호
	일반명 *
	화학명 및 동의어
	비고

	1.~2.
	...
	...
	...
	...

	3.
	10316
	산성황색 1호
	Naphthol Yellow S
Yellow 7
Ext. Yellow 7
Ext. Yellow No. 7
Ext. D&C Yellow 7
Yellow 403
8-hydroxy-5,7-dinitro-2-naphthalene sulfonic acid
Disodium 5,7-Dinitro-8-oxide-2-naphthalene sulfonate의 disodium salt
	모든 제품 유형에 제한 없이 사용
(눈 주변에 바르는 제품, 특히 메이크업 및 메이크업 리무버 제외).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0.2%를 초과할 수 없다.

	4.~11.
	...
	...
	...
	...

	12.
	폐지
	
	
	

	13.~48.
	...
	...
	...
	...

	49.
	16035
	식품 적색 17 및 그 래커
커리레드
	FD&C Red No. 40
Allura Red
Red 40
5-Hydroxy-[(2-methoxy-5-methyl-4-sulfophenyl)azo]-2-naphthalenesulfonic acid의 disodium salt
Disodium 6-Hydroxy-5-[(2-methoxy-4-sulfonato-m-tolyl)azo]naphthalene-2-sulfonate
	모든 제품 유형에 제한 없이 사용.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0.4%를 초과할 수 없다.

	50.~51.
	...
	...
	...
	...

	52.
	16255
	산성적색 18 및 그 래커
	Ponceau 4R
Red No. 14
Red No. 102
Food Red 7
Cochineal Red A
7-hydroxy-8-[(4-sulfo-1-naphthalenyl) azo]-1,3-naphthalenesulfonic acid trisodium 1-(1-Naphthylazo)-2-hydroxynaphthalene-4',6,8-trisulfonate의 trisodium salt 및 그의 aluminum lacquer
	모든 제품 유형에 제한 없이 사용.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0.5%를 초과할 수 없다.

	53.
	...
	...
	...
	...

	54.
	17200
	산성적색 33 및 그 래커

	5-Amino-4-hydroxy-3-(phenylazo)
Disodium naphthalene-2,7-disulfonate
D&C Red 33
Naphthalene Red B4
Fuchsia Red
Red 33
Red No. 33
Food Red 12
	모든 제품 유형에 제한 없이 사용.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0.5%이다.

	55.~60.
	...
	...
	...
	...

	61.
	19140
	산성황색 23 및 그 알루미늄 래커
	Yellow 5
Yellow 5 lacquer
Yellow No. 5
Food Yellow 4
Yellow 5 lacquer
FD&C Yellow 5
4,5-dihydro-5-oxo-(1-4-sulfophenyl)-4-[(4-sulfophenyl)azo]-1H-pyrazole-3-carboxylic acid-5-hydroxy-1-(4-sulfophenyl)-4-(4-sulfophenylazo)pyrazole-3-carboxylate의 trisodium salt 및 그의 aluminum lacquer
Tartrazine
	모든 제품 유형에 제한 없이 사용.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0.5%를 초과할 수 없다.

	62.
	...
	
	...
	...

	63.
	폐지
	
	
	

	64.~69.
	...
	...
	...
	...

	70.
	폐지
	
	
	

	 71.~84.
	...
	...
	...
	...

	85.
	42090
	산성청색 9 및 그 염류
	Blue 1
Blue No. 1
Brilliant Blue FCF
FD&C Blue 1
FD&C Blue No. 4
Blue 4
Blue No. 4
N-ethyl-N-[4-[[4-[ethyl[(3-sulfophenyl)methyl]amino]phenyl](2-sulfophenyl)methylene]-2,5-cyclohexadien-1-ylidene]-3-sulfobenzenemethanaminium hydroxide의 disodium 및 diammonium salt 
Benzenemethaneaminium, N-ethyl-N-[4-[[4-[ethyl[(3-sulfophenyl)methyl]amino]phenyl](2-sulfophenyl)methylene]-2,5-cyclohexadien-1-ylidene]-3-sulfo, inner salt, disodium salt와 그의 ammonium 및 aluminum salts 
	모든 제품 유형에 제한 없이 사용.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0.5%를 초과할 수 없다.

	86.~88.
	...
	...
	...
	...

	89.
	42520
	염기성자색 2
	4-[(4-amino-m-tolyl)(4-imino-3-methylcyclohexa-2,5-dien-1-ylidene)methyl]-o-toluidine monohydrochloride
	피부와 단시간 접촉하는 제품에만 사용 가능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5.0ppm을 초과할 수 없다).
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0.5%를 초과할 수 없다.
 

	 90.~93.
	...
	...
	...
	...

	94.
	45100
	산성적색 52
	Acid Red 106
Red No. 106
3,6-Bis(diethylamino)-9-(2,4-disulfonatophenyl)xanthylium hydrogen의 sodium salt
	피부와 단시간 접촉하는 제품에 제한 없이 사용.
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1.5%를 초과할 수 없다.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0.6%를 초과할 수 없다.
혼합 비율을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95.~129.
	...
	...
	...
	...

	130.
	62045
	산성청색 62
	Acid Blue 65
Blue No. 17
Sodium 2-sulfonate-1-amino-4-(cyclohexylamino)-9,10-dihydro-9,10-dioxoanthracene
	피부와 단시간 접촉하는 제품에 제한 없이 사용.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0.5%를 초과할 수 없다.
_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 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131.~154
	...
	...
	...
	...

	155.
	76042
	2,5-다이아미노톨루엔
	Toluene 2,5-diamine 및 그의 염류
	일반용 및 전문가용 염모제에 사용.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농도는 유리 염기로 4%를 초과할 수 없다.

	156.
	76043
	2,5-다이아미노톨루엔설페이트
	
	일반용 및 전문가용 염모제에 사용.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농도는 유리 염기로 4%를 초과할 수 없다.

	157.
	미보고
	p-페닐렌다이아민하이드로클로라이드
	
	일반용 및 전문가용 염모제에 사용.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농도는 유리 염기로 2%를 초과할 수 없다.

	158.~165.
	...
	....
	...
	...

	166.
	76510
	4-클로로레조시놀
	1,3-benzenediol,4-chloro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2.5%를 초과할 수 없다.)

	167.
168.
	폐지
...
	
...
	
...
	
...

	169.
	76545
	m-아미노페놀 및 그 염류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1.2%를 초과할 수 없다.)

	170.
	...
	...
	...
	...

	171.
	76605
	1-나프톨
	Naphthyl alcohol
Alpha naphthol
1-Naphthalenol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2.0%를 초과할 수 없다.)

	172.
	76625
	1,5-나프탈렌디올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1.0%이다.

	173.
	76645
	2,7- 나프탈렌디올
	2,7-Dihydroxynaphthalene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1.0%이다.

	174.~206.
	...

	...
	...
	...

	207. 폐지.
	
	
	
	

	208. 폐지.
	
	
	
	

	209.
	미보고
	2-하이드록시에틸피크라믹애씨드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1.5%를 초과할 수 없다.)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2.0%이다.
_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 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210.~211.
	...
	...
	...
	...

	212.
	미보고
	2-아미노-6-클로로-4-나이트로페놀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2.0%를 초과할 수 없다.)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2.0%이다.

	213.
	미보고
	4-아미노-m-크레솔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1.5%를 초과할 수 없다.)

	214.~215.
	...
	...
	...
	...

	216.
	미보고
	3-아미노-2,4-다이클로로페놀 및 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1-Hydroxy-3-amino-2,4-dichlorophenol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하이드로클로라이드로) 1.5%를 초과할 수 없다).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하이드로클로라이드로) 2.0%이다.

	217.~218.
	...
	...
	...
	...

	219.
	미보고
	2-아미노-4-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아니솔 및 그 설페이트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설페이트로) 1.5%를 초과할 수 없다.)
_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 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220.
	미보고
	2-아미노-3-하이드록시피리딘
	3-Pyridinol, 2-amino-
2-Amino-3-hydroxypyridine
2-Amino-3-pyridinol
2-Aminopyridin-3-ol
3-Hydroxy-2-aminopyridine
3-Hydroxy-2-pyridinamine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

	221.
	미보고
	4-아미노-2-하이드록시톨루엔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1.5%를 초과할 수 없다.)

	222.
	...
	...
	...
	...

	223.
	미보고
	4-아미노-3-나이트로페놀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1.5%를 초과할 수 없다.)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1.0%이다.

	224.
	폐지.
	
	
	

	225.
	폐지.
	
	
	

	226.
	폐지.
	
	
	

	227.~237.
	...
	...
	...
	...

	238.
	폐지.
	
	
	

	239
	...
	...
	...
	...

	240.
	미보고
	2-클로로-6-에틸아미노-4-나이트로페놀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1.5%를 초과할 수 없다.)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3.0%이다.
_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 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241.~243.
	...
	...
	...
	...

	244.
	미보고
	2,4-다이아미노페녹시에탄올 및 그 하이드로클로라이드와 설페이트

	2,4-Diaminophenoxyethanol hydrochloride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하이드로클로라이드로) 2.0%를 초과할 수 없다.)

	245.
	폐지.
	
	
	

	246.
	...
	
	...
	...

	247.
	미보고
	1,3-비스-(2,4-다이아미노페녹시)프로판 및 그 염류
	4,4'-[1,3 propanediylbis(oxy)]bis(benzene
-1,3-diamine) 및 그의 tetrahydrochloride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유리 염기로 계산하여 1.2%를 초과할 수 없다(테트라하이드로클로라이드염으로 1.8%)).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유리 염기로 1.2%(테트라하이드로클로라이드염으로 1.8%).

	248.~249.
	...
	...
	...
	...

	250.
	폐지.
	
	
	

	251.
	폐지.
	
	
	

	252.
	미보고
	2,6-다이하이드록시-3,4-다이메틸피리딘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

	252의 2
	미보고
	2,6 다이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톨루엔
	1-Methyl-2-6-bis-(2-hydroxyethylamino)-benzene
Ethanol, 2,2 ´-[(2-methyl-1,3-phenylene)diimino]bis-2,6-di-(2-hydroxyethylamino)toluene
2,6-bis-(b-hydroxyethylamino)toluene
2,6-bis[(2-hydroxyethyl)amino]toluene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
_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 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253.
	미보고
	5,6,-다이하이드록시인돌
	Dihydroxyindole
1H-Indole-5,6-diol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0.5%를 초과할 수 없다.)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0.5%이다.

	254.
	...
	...
	...
	...

	255.
	미보고
	2,6-다이메톡시-3,5-피리딘다이아민 및 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Dihydrochloride-2,6-dimethoxy-3,5-pyridinediamine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하이드로클로라이드로) 0.25%를 초과할 수 없다.)

	256.~258.
	...
	...
	...
	...

	259.
	미보고
	징크스테아레이트
	Zinc diesterate
	제한 없음.

	260.
	...
	...
	...
	...

	261.
	폐지.
	
	
	

	262.
	미보고
	p-페닐렌다이아민 및 그 염류

	
	일반용 및 전문가용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유리 염기로 계산하여 2%를 초과할 수 없다.)

	263.
	미보고
	페닐메틸피라졸론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0.25%를 초과할 수 없다.)

	264.
	미보고
	HC 황색 2호
	2-[(2-nitrophenyl)amino]ethanol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0.75%를 초과할 수 없다.)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1.0%이다.
산화 및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 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265.~266.
	...
	...
	...
	...

	267.
	미보고
	HC 황색 10호 및 그 염류
	1,5-Di-(-hydroxyethylamino)-2-nitro-4-chlorobenzene
	비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0.1%.)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268.
	...
	...
	...
	...

	269.
	미보고
	HC 황색 13호
	4-(2'âhydroxyethyl)-amino-3-nitrofluoromethylbenzene
N-(2-Hydroxyethyl)-2-nitro-4-trifluoromethyl-aniline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2.5%를 초과할 수 없다.)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2.5%이다.
산화 및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270.
	미보고
	HC 등색 또는 등색 2호 및 그 염류
	1-(2âaminoethyl)amino-4-
(2-hydroxyethyl)oxy-2-
nitrobenzene
	비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1.0%).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271.
	...
	...
	...
	...

	272.
	미보고
	HC 청색 2호 및 그 염류
	2,2'-[[4-[(2-hydroxyethyl)amino]-3-nitrophenyl]imino]bisethanol
	비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2.8%).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273.
	미보고
	HC 청색 7호
	6-Methoxy-N2-methyl-2,3-pyridinediamine
6-Methoxy-N2-methyl-2,3-pyridinediamine hydrochloride 및 그의 dihydrochloride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유리 염기로 계산하여 0.68%를 초과할 수 없다(다이하이드로클로라이드로 1.0%)).
비산화 염모제로 사용하는 경우 유리 염기로 0.68%(다이하이드로클로라이드로 1.0%).
산화 및 비산화 염료에 사용하는 경우: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274.~275.
	...
	...
	...
	...

	276.
	미보고
	HC 청색 11호 및 그 염류
	1-[(2-methoxyethyl)amino]-2-nitro
-4-[di-(2 ´-hydroxyethyl)amino]
benzene
	비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2.0%).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277.
	미보고
	HC 청색 12호 및 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2-[4-[Ethyl[(2-hydroxyethyl)amino]-2-nitrophenyl]amino]ethanol hydrochloride.
Ethanol, 2-[4-[ethyl[(2-hydroxyethyl)amino]-2-nitrophenyl]amino]- 및 그의 hydrochloride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하이드로클로라이드로) 0.75%를 초과할 수 없다.)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하이드로클로라이드로) 1.5%이다.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278.~279.
	...
	...
	...
	...

	280.
	미보고
	HC 적색 7호
	2-(4-amino-3-nitroaniline) ethanol
	비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1.0%).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281.~282.
	...
	...
	...
	...

	283.
	미보고
	HC 적색 13호 및 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2,2´-[(4-amino-3ânitro-phenyl)imino]bisethanol hydrochloride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하이드로클로라이드로) 1.25%를 초과할 수 없다.)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하이드로클로라이드로) 2.5%이다.

	284.
	...
	...
	...
	...

	285.
	미보고
	HC 자색 1호
	Amino-3-methyl-4-(2-hydroxyethyl)
amino-6-nitrobenzene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0.25%를 초과할 수 없다.)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0.28%이다.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286.
	미보고
	HC 자색 2호 및 그 염류
	1-Propanol,
3-[[4-[bis(2-hydroxyethyl)amino]-2-nitrophenyl]amino]
	비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2%).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287.
	미보고
	하이드록시-벤조모폴린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 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288.
	미보고
	2-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5-나이트로아니솔
	2-[(2-Methoxy-4-nitrophenyl)amino]ethanol 및 그의 염류
	비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0.2%).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289.~290.
	...
	...
	...
	...

	 291.
	미보고
	하이드록시에틸-2-나이트로-p-톨루이딘
	2-(4-Methyl-2-nitroanilino)
ethanol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1.0%.
산화 및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292.
	미보고
	하이드록시에틸-3,4-메틸렌다이옥시아닐린 및 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1.5%를 초과할 수 없다.)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293.~294
	...
	...
	...
	...

	295.
	폐지.
	
	
	

	296.
	미보고
	6-하이드록시인돌
	1H-indol-6-ol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0.5%를 초과할 수 없다.)

	297.
	미보고
	4-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3-나이트로페놀 및 그 염류
	1-Hydroxy-3-nitro4-(3-hydroxypropylamino)-benzene 및 그의 염류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2.6%를 초과할 수 없다.)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2.6%이다.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298.
	미보고
	하이드록시프로필 비스-[N-하이드록시에틸-p-페닐렌다이아민] 및 그 테트라하이드로클로라이드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테트라하이드로클로라이드로) 0.4%를 초과할 수 없다.)

	299.
	...
	...
	...
	...

	300.
	
	3-메틸아미노-4-나이트로페녹시에탄올
	
	비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0.15%).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301.
	미보고
	p-메틸아미노페놀 및 그 설페이트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설페이트로) 0.68%를 초과할 수 없다.)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302.
	미보고
	2-메틸-5-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페놀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1.5%를 초과할 수 없다.)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303.
	미보고
	2-메틸레조시놀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1.8%를 초과할 수 없다.)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1.8%이다.

	304.~305.
	...
	...
	...
	...

	306.
	폐지.
	
	
	

	307.
	폐지.
	
	
	

	308.
	미보고
	분산흑색 9
	Ethanol,2,2 ´-[[4-
[(4-aminophenyl)azo]
phenyl]amino]bis-
	비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0.3%(2,2´[4-(4-아미노페닐아조)페닐리민]다이에탄올과 리그노설포네이트의 1:1 혼합물에서).

	309.~310.
	...
	...
	...
	...

	311.
	미보고
	3-나이트로-p-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페놀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3.0%를 초과할 수 없다.)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1.85%이다.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312.~313.
	...
	...
	...
	...

	314.
	미보고
	4-나이트로페닐아미노에틸우레아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0.25%를 초과할 수 없다.)
비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0.5%이다.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315.
	미보고
	레조시놀
	Resorcinol
1,3-benzenediol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1.25%를 초과할 수 없다.)
일반용.
전문가용.
헤어 로션 및 샴푸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에서 최대 농도는 0.5%를 초과할 수 없다.

	316.~321.
	...
	...
	...
	...

	322.
	미보고
	하이드록시에틸 p-페닐렌다이아민설페이트
	3-(2-hydroxyethyl)-p-phenylenediammonium sulfate
	산화 염모제에만 사용 가능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설페이트로 계산하여) 2.0%를 초과할 수 없다.)

	323.~324.
	...
	...
	...
	...

	325.
	미보고
	N,N'-비스(2-하이드록시에틸)-p-페닐렌다이아민설페이트
	2,2´-[(4-minophenyl)imino]bis(ethanol) sulfate
	산화 염모제에 사용하는 경우, 산화 조건에서 혼합한 후, 모발에 적용되는 최대 농도는
(설페이트로 계산하여) 2.5%를 초과할 수 없다.
- 나이트로소화제와 함께 사용 불가.
- 최대 나이트로사민 함량 50µg/kg.
- 나이트라이트가 들어 있지 않은 용기에 보관.

	326.
	폐지.
	
	
	

	327.~331.
	...
	...
	...
	...



제6조 – 2010년 5월 21일 연방 관보에 공표된 향수 및 미용 제품 생산 시 사용 금지 및 제한 물질을 결정하는 협정에 다음과 같이 열번째 조문을 추가한다.
열 번째. 아래 나열된 물질의 사용은 아래의 사용 조건 및 구강관리 용품에 허용된 최대 농도로 제한된다. 
	No.
	일반명, 화학명 또는 동의어
	최대 허용 농도
	사용 조건

	1.
	스트론튬아세테이트(세미하이드레이트)
	3,5%,(스트론튬)
이 부속서에서 허가된 다른 스트론튬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스트론튬의 최대 농도는 3.5%이다.
	

	2.
	보릭애씨드, 보레이트 및 테트라보레이트(N,N-다이메틸아닐린아이오테트라키스(펜트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 제외)
	0.1%(보릭애씨드 질량/질량으로 표현)
	3세 미만 유아용 제품에 사용 불가.

	3.
	알칼리 금속 클로레이트
소듐클로레이트
포타슘클로레이트
	5%
	

	4.
	클로르헥시딘
클로르헥시딘다이글루코네이트
클로르헥시딘다이아세테이트
클로르헥시딘다이하이드로클로라이드
	0,3% 클로르헥시딘으로 표현
	 

	5.
	스트론튬클로라이드(헥사하이드레이트)
	3,5%,(스트론튬)
이 부속서에서 허가된 다른 스트론튬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스트론튬의 최대 농도는 3.5%이다. 
	

	6.
	징크클로라이드
	1%, 징크로 계산
	

	7.
	틴다이플루오라이드
	플루오린 이온(F) 1500 ppm 또는 0.15% 이하.
다른 플루오린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F)의 최대 농도는 0.15%이다.
	플루오라이드 화합물(F로 계산) 함량이 0.1~0.15%인 치약
(“성인 전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시가 이미 있는 경우 제외).

	8.
	3-(N-헥사데실-N-2-하이드록시에틸암모늄)프로필 비스(2-하이드록시에틸)암모늄다이플루오라이드
	0.15%(F) 
본 협정의 다른 플루오린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F의 최대 농도는 0.15%이다.
	플루오라이드 화합물(F로 계산) 함량이 0.1~0.15%인 치약
(“성인 전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시가 이미 있는 경우 제외).

	 9.
	N,N',N'-트라이(폴리옥시에틸렌)-N-헥사데실프로-필렌다이아민다이하이드로플루오라이드

	0.15 %(F) 본 협정의 다른 플루오린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F의 최대 농도는 0.15%이다.
	플루오라이드(F로 계산) 함량이 0.1-0.15%인 치약
(“성인 전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시가 이미 있는 경우 제외) 

	10.
	페녹시아이소프로판올
	
	구강관리 제품에 사용 불가.
 

	11.
	9-옥타데센아민플루오르하이드레이트
	0.15%(F) 본 협정의 다른 플루오린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F의 최대 농도는 0.15%이다.
	플루오라이드 화합물(F로 계산) 함량이 0.1~0.15%인 치약
(“성인 전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시가 이미 있는 경우 제외).

	12.
	칼슘플루오로포스페이트
	0.15%(F) 
본 협정의 다른 플루오린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F의 최대 농도는 0.15%이다.
	플루오라이드 화합물(F로 계산) 함량이 0.1~0.15%인 치약
(“성인 전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시가 이미 있는 경우 제외).

	13.
	다이포타슘플루오로포스페이트
	0.15%(F) 
본 협정의 다른 플루오린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F의 최대 농도는 0.15%이다.
	플루오라이드(F로 계산) 함량이 0.1~0.15%인 치약
(“성인 전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시가 이미 있는 경우 제외).

	14.
	다이소듐플루오로포스페이트
소듐모노플루오로포스페이트
	0.15%(F) 
본 협정의 다른 플루오린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F의 최대 농도는 0.15%이다.
	플루오라이드 함량이 0.1~0.15%인 치약
(어린이 사용 금지 표시가 이미 있는 경우 제외).

	15.
	알루미늄플루오라이드
	0.15%(F) 
본 협정의 다른 플루오린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F의 최대 농도는 0.15%이다.
	플루오라이드 화합물(F로 계산) 함량이 0.1~0.15%인 치약
(“성인 전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시가 이미 있는 경우 제외).

	16.
	암모늄플루오라이드
	0.15 %(F) 
본 협정의 다른 플루오린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F의 최대 농도는 0.15%이다.
	플루오라이드 화합물(F로 계산) 함량이 0.1~0.15%인 치약
(“성인 전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시가 이미 있는 경우 제외).

	17.
	칼슘플루오라이드
	0.15%(F) 
본 협정의 다른 플루오린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F의 최대 농도는 0.15%이다.
	플루오라이드 화합물(F로 계산) 함량이 0.1~0.15%인 치약
(“성인 전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시가 이미 있는 경우 제외).

	18.
	마그네슘플루오라이드
	0.15%(F) 
본 협정의 다른 플루오린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F의 최대 농도는 0.15%이다.
	플루오라이드 화합물(F로 계산) 함량이 0.1~0.15%인 치약
(“성인 전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시가 이미 있는 경우 제외).

	19.
	포타슘플루오라이드
	0.15 %(F) 
본 협정의 다른 플루오린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F의 최대 농도는 0.15%이다.
	플루오라이드 화합물(F로 계산) 함량이 0.1~0.15%인 치약
(“성인 전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시가 이미 있는 경우 제외).

	20.
	소듐플루오라이드
	플루오린(F) 이온 1500 ppm 또는 0.15% 이하. 다른 플루오린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F의 최대 농도는 0.15%이다.
	플루오라이드 화합물(F로 계산) 함량이 0.1~0.15%인 치약
(“성인 전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시가 이미 있는 경우 제외).

	 21.
	암모늄헥사플루오로실리케이트
	0.15 %(F) 
본 협정의 다른 플루오린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F의 최대 농도는 0.15%이다.
	플루오라이드 화합물(F로 계산) 함량이 0.1~0.15%인 치약
(“성인 전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시가 이미 있는 경우 제외).

	22.
	다이포타슘헥사플루오로실리케이트
	0.15 %(F) 
본 협정의 다른 플루오린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F의 최대 농도는 0.15%이다.
	플루오라이드 화합물(F로 계산) 함량이 0.1~0.15%인 치약
(“성인 전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시가 이미 있는 경우 제외).

	23.
	다이소듐헥사플루오로실리케이트 
소듐플루오로실리케이트
	0.15%(F) 
본 협정의 다른 플루오린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F의 최대 농도는 0.15%이다.
	플루오라이드 화합물(F로 계산) 함량이 0.1~0.15%인 치약
(“성인 전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시가 이미 있는 경우 제외).

	24.
	마그네슘헥사플루오로실리케이트
	0.15%(F) 
본 협정의 다른 플루오린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F의 최대 농도는 0.15%이다.
	플루오라이드 화합물(F로 계산) 함량이 0.1~0.15%인 치약
(“성인 전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시가 이미 있는 경우 제외).

	25.
	세틸아민하이드로플루오라이드(헥사데실아민하이드로플루오라이드)
	0.15%(F) 
본 협정의 다른 플루오린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F의 최대 농도는 0.15%이다.
	플루오라이드 화합물(F로 계산) 함량이 0.1~0.15%인 치약
(“성인 전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시가 이미 있는 경우 제외).

	26.
	니코티닉애씨드하이드로플루오라이드
	0.15%(F) 
본 협정의 다른 플루오린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F의 최대 농도는 0.15%이다.
	플루오라이드 화합물(F로 계산) 함량이 0.1~0.15%인 치약
(“성인 전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시가 이미 있는 경우 제외).

	27.
	6-메틸쿠마린
	0.003%
	

	28.
	암모늄모노플루오로포스페이트
	0.15%(F) 
본 협정의 다른 플루오린 화합물과 혼합하는 경우, F의 최대 농도는 0.15%이다.
	플루오라이드 화합물(F로 계산) 함량이 0.1~0.15%인 치약
(“성인 전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시가 이미 있는 경우 제외).

	29.
	하이드로젠퍼옥사이드 및 하이드로젠퍼옥사이드를 방출하는 기타 화합물 또는 혼합물(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및 징크퍼옥사이드 포함)
	H2O2 0.1% 이하
존재 또는 방출
	



경과 조항
첫 번째 – 본 협정은 연방 관보에 공표된 다음날부터 시행된다.
두 번째 – 본 협정의 규격을 준수하지 않는 원료 또는 화장품의 재고는 본 협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소진할 수 있다.
멕시코시티, 2014년 2월 26일 – 보건부 장관, 마리아 데 라스 메르세데스 마르타 후안 로페즈 – 서명.

